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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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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한국은 1991년 이후 걸프전에 국군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단을 파견하고, 소말리아(1993)와 

동티모르(1999)에 국제연합 PKO부대를 파견한 이래 국제평화유지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

의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이른바 ‘대테러 전쟁’ 선포 이후 파병의 규모와 빈도 면에서 점 

점 확대되고 빈번해지고 있음 

- 정부는 공식적으로 2002년, 2003년 각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다국적군을 파견하였고,

이어 2004년 이라크 추가 파병, 2009년 소말리아 해역으로의 청해부대 파견, 2010년 아프

가니스탄 재파병 등을 결정 추진하였음.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는 2007년 레바논, 2010년 

아이티, 2013년 남수단에 국제연합 PKO의 일원으로 한국군대를 파견하였고 이를 뒷받침

할 목적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일명 PKO법)을 국회에 제출,

2010년 법제화하였음.

- 그 밖에도 정부와 군은 군사협력을 명분으로 2011년 UAE에 군대를 파견하고 인도지원을 

명분으로 2013년 태풍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더불어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 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안, ⌜해외긴급구

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아래에서는 빈번해진 파병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함. 더불어 현재의 해외파병이 지닌 문제점을 확대재생산

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제와 입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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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재
인원 지 역

최초
파병

교대
주기

UN
PKO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316 티르 ’07. 7월
6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84 보르 ’13. 3월

개인
단위

인ㆍ파 정전감시단(UNMOGIP) 7 스리나가 ’94. 11월

1년

라이베리아 임무단(UNMIL) 2 몬로비아 ’03. 10월

남수단 임무단(UNMISS) 7 주바 ’11. 7월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2 다푸르 ’09. 6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07. 1월

코트디부아르 임무단(UNOCI) 2 아비장 ’09. 7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4 라윤 ’09. 7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 2 포루토프랭스 ’09. 11월

소   계 630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
단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306 소말리아해역 ’09. 3월
6개월

아프간 오쉬노부대 67 바그람 ‘10. 7월

개인
단위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3 마나마 ’08. 1월

1년지부티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2 지부티 ’09. 3월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2

플로리다 ’01. 11월 1년
참  모 1

소   계 381

2. 한국군 해외 파견 현황1)

1) 한국군 해외 파견 현황 

□ 총 16개국 1,690명                                            ( ’14. 1. 10. 현재)

1) 출처 : 국방부, 한국군해외파견현황 2014. 1. 10.

http://www.peacekeeping.go.kr/category/%ED%95%B4%EC%99%B8%ED%8C%8C%EB%B3%91%20%E

C%9D%B4%EB%A0%87%EC%8A%B5%EB%8B%88%EB%8B%A4/%ED%8C%8C%EB%B3%91%ED%98%

84%ED%99%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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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협력

부대
단위

UAE 아크부대 150 알 아인 ‘11. 1월 6개월

소   계 150

재해복구
지원

부대
단위

필리핀 아라우부대 529 타클로반 ‘13. 12월 6개월

소   계 529

총    계 1,690

※ 개인단위(38명) : UN PKO(30), 다국적군(8)

※ 부대단위(1,652명) : UN PKO(600), 다국적군(373), 국방협력(150), 재해복구(529)

<참고> 용어

구 분 명 칭 

연합합동기동부대-아프리카 뿔
(CJTF-HOA)

Combined Joint Task Force - Horn of Africa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s In Lebanon

인ㆍ파 정전감시단
(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Pakistan

라이베리아 임무단(UNMIL)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남수단 임무단(UNMISS)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African Union-United Nations Hybrid
Operation in Darfur

코트디부아르 임무단(UNOCI) United Nations Operation in Cote d`Ivoire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MINURSO)

United Nations Miss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영)

Mission des Nations Unies pour l'organisation
d'un Referedum au Sahra Occidental(불)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MINUSTAH)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영)

Mission des Nations Unies pour la
Stabilisation en Haiti(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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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지역 파견 부대·요원 파견 인원

1991.1월~4월 걸프전 국군의료지원단 연인원 154명

1991.2월~4월 공군수송단 연인원 160명

1993.7월~1994.3월 소말리아 공병대대(상록수부대) 연인원 516명

1994.8월~2006.5월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연인원 542명

1994.10월~2009.7월 그루지야 그루지야 정전감시단 옵서버 연인원 88명

1994.11월~현재 인도,

파키스탄
인·파 정전감시단 옵서버 7명(연인원 

165명)

1995.10월~1996.12월 앙골라 101 공병대대 연인원 600명

1999.10월~2003.10월 동티모르 보병대대(상록수부대) 연인원 3,283명

2000.1월~2004.6월 동티모르 참모 / 연락단원 연인원 45명

2) 파견 지역

3) 한국군 해외 파견 약사2) (1991-)

2) 국방부 홈페이지, “한국군 해외파견 약사(1991년 이후)”, 작성일 2013년 7월 25일, 검색일 2014. 1. 17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O_46591&boardSeq=

O_50261&titleId=null&id=mnd_010701000000

라이베리아

임무단(2)

코트디부아르

임무단(2)

바레인연합해군사

참모장교(3)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4)

레바논

동명부대(316)

UNIFIL 참모장교(4)

아프간

오쉬노부대(67)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306)

지부티 협조장교(2)

UAE

아크부대(150)

아이티

안정화임무단(2)

미중부사

협조/참모장교(3)

남수단

한빛부대(284)

UNMISS 옵서버 및

참모장교(7)

수단 다푸르

임무단(2)

인∙파

정전감시단(7)

필리핀

아라우부대(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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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지역 파견 부대·요원 파견 인원

2001.11월~현재 미국 중부사령부 참모/협조장교 3명(연인원 44명)

2001.12월~2003.9월 아프간 해군수송지원단(해성부대) 연인원 823명,

LST 1척

2001.12월~2003.12월 공군수송지원단(청마부대) 연인원 446명,

C-130 2대

2002.2월~2007.12월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 연인원 780명

2003.3월~2007.12월 건설공병지원단(다산부대) 연인원 1,330명

2002.3월~2008.12월 CJTF-101 협조장교 연인원 27명

2002.7월~2007.1월 CFC-A 참모장교 연인원 9명

2003.7월~ 2010.12월 유엔 아프간지원단 연락장교 연인원 7명

2008.4월~2010.7월 KMVTT 군의료진 연인원 20명

2009.9월~현재 CSTC-A 참모요원 2명(연인원 16명)

2010.4월~2011.3월 공병 협조장교 연인원 1명

2010.4월~2010.6월 아프간 동부지역사 협조장교 연인원 1명

2010.6월~2011.12월 아프간 동부지역사 협조장교 연인원 5명

2010.7월~현재 아프간 
PRT방호부대(오쉬노부대)

61명(연인원 
1,617명)

2002.1월~2003.12월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사령관 1명(육군 중장)

2003.4월~2008.12월 이라크 MNF-I 협조반 요원 연인원 49명

2003.8월~2008.12월 MNF-I 참모장교 연인원 82명

2003.4월~2004.4월 건설공병지원단(서희부대) 연인원 956명

국군의료지원단(제마부대) 연인원 185명

2004.4월~2008.12월 민사재건부대(자이툰부대) 연인원 17,708명

2004.10월~2008.12월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부대) 연인원 1,324명

2005.12월~2008.12월 RRT 부팀장 연인원 4명

2003.3월~2012.12월 지부티 CJTF-HOA 참모장교 연인원 15명

2003.10월~현재 라이베리아 유엔 라이베리아임무단 
옵서버

2명(연인원20명)

2004.9월~2006.12월 부룬디 유엔 부룬디임무단 옵서버 연인원 4명

2005.11월~2011.7월 수단 유엔 수단임무단(카드툼)

옵서버
연인원 46명

2009.6월~현재 유엔 수단다푸르임무단 
옵서버

2명(연인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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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지역 파견 부대·요원 파견 인원

2007.3월~2011.1월 네팔 유엔 네팔임무단 옵서버 연인원 13명

2007.1월~현재 레바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참모장교

4명(연인원 24명)

2007.7월~현재 보병대대(동명부대) 317명(연인원 
4,180명)

2008.3월~2012.8월 유엔 레바논 서부여단 
참모장교

연인원 25명

2008.1월~현재 소말리아 
해역

연합해군사령부 참모 3명(연인원 17명)

2009.3월~현재 청해부대 306명(연인원 
3,646명)

2009.3월~현재 CJTF-HOA 협조장교 1명(연인원 15명)

2009.12월~현재 CTF-151 참모장교 0명(연인원 22명)

2009.7월~현재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평화유지군 2명(연인원 8명)

2009.7월~현재 서부사하라 유엔 서부사하라선거감시단 4명(연인원 12명)

2009.11월~현재 아이티 아이티 안정화지원단 2명(연인원 8명)

2009.2월~2012.12월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 연인원 1,425명

2011.1월~현재 UAE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150명(연인원 
687명)

2011.7월~현재 남수단 유엔 남수단(주바) 임무단 8명(연인원 8명)

2013.3월~현재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 282명(연인원 
282명)

구 분 UN PKO 다국적군

주 체 UN이 직접 주도 지역기구 또는 특정 국가가 주도

지휘통제 UN 안전보장이사회․사무총장→ 지역기구 또는 다국적군 

CJTF : Combined Joint Task Force(연합합동군)

CFC-A : Combined Force Command-Afghanistan(아프간 연합군사령부)

KMVTT : Korean Medical and Vocational Training Team(의료지원/직업훈련팀)

CSTC-A : Combined Security Transition Command-Afghanistan(아프간 연합 치안전환사령부)

MNF-I : MutiNational Force-Iraq(이라크 다국적군)

RRT : Regional Reconstruction Team (지방재건팀)

CJTF-HOA : Combined Joint Task Force-Horn Of Africa(연합합동군-아프리카의 뿔)

<참고> UN PKO 및 다국적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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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UN PKO 다국적군

UN 특별대표→평화유지군(PKF)

사령관→해당 부대
주도국가→다국적군 사령관→해당 부대

군수지원 및 

파병경비
UN 회원국 부담 참여국가 부담

우리 군 참여
레바논(동명부대),

아이티(단비부대) 등

아프가니스탄(동의․다산부대),

이라크(자이툰부대)

연합해군(청해부대) 등

3. 해외파병에 관한 헌법적 근거

1) 관련 조항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

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0조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8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2) 해외파병에 대한 헌법의 제한  

- 헌법학계의 통설에 의하면 침략전쟁은 국군의 사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군의 해외파

견은 국제연합의 결의에 근거하거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합헌적인 것이 된다고 해석됨.

○ 헌법에 명시된 국제 평화주의 

- 제헌헌법인 1948년 헌법도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

을 선언하고, 제6조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 제헌헌법 제 6조에 대해 헌법초안의 기초위원이었던 유진오 교수는 “제6조에서 침략전쟁

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현재 세계의 중요한 국

가가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쟁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초안은 그 기본정신을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군대는 

침략전쟁을 행하는 군대가 아니고 국토방위의 수행을 사명으로 하는 방위적인 군대입니

다.”3)고 해석한 바 있음.

- 그 후 한국전쟁과 몇 차례의 개헌을 거치면서 국군의 의무로 국토방위 외에 ‘국가안전보

장’이 포함되었음. 따라서 제헌헌법이 해외파견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던 반면, 현행 헌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해외에 파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두었다고 이해될 

수 있음.

- 하지만 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

하여 국군이 지닌 무력이 국경 밖에서 방위적 목적 외로 행사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 헌법에 명시된 조약과 국제법의 효력 

- 한편,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

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3) 국회도서관입법자료국, 헌법제정회의록(헌정사료 제1편), 국회도서관, 1967,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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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1991. 9. 17. 제46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국제연합에 가입하였고, 국제연합헌장

은 1991. 9. 18. 조약 제1059호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국제연합헌

장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또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헌법 5조 ‘침략전쟁’의 국제법적 정의

- 국제연합 제29차 총회 결의 3314, 「침략의 정의」4)에 따르면 침략이란 “영토,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거나 국제연합헌장에 위반되는 무력의 행사”(제1항)를 의미. 총회 결

의 3314의 제2항은 “국제연합헌장에 위배되는 무력행사는 침략행위의 제1차적 증거가 된

다”고 정의하고 제5항에서는 “침략으로 인한 영토의 획득이나 특별한 유익도 합법화될 

수 없다”고 명시.

- 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4항 역시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

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명시

- 국제연합 헌장은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러한 방법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

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7장 41조).

- 지난해(2013)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974년) 유엔총회에서 ‘침략’의 정의

에 대해 결의했지만 그건 안보리가 침략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참고로 삼기 위한 것”이

라고 주장5)한 바 있음. 이와 관련 외교부는 “침략의 여부 판단은 정치가가 아닌 역사가

에게 일임해야한다는 발언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최고 정치지도자의 안이한 역

사인식에 대해 실망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대변인 논평6)을 발표.

4) Definition of Aggression,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14, December 14, 1974

5)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가 방법론을 놓고 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침략의 정의를 규정
한 유엔총회 결의를 뒤바꾸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안보리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략의 정의는 없다’고 하는 아베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질서 자체를 전면 부정한 망언”이라고 말했
다.“

중앙일보, 유엔총회의 침략 정의 결의 아베 "참고사항일 뿐" 주장, 2013. 5. 9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466603&cloc=joongang|article|related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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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의 한계 

- 한편, 국제연합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임시적인 조치로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

해,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제 51

조7))

- 자위권의 발동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후에 해당. 다만, 상대로부터의 공격이 가해질 것

이 임박(imminent, impending)하거나 불가피(unavoidable)할 경우, 선제적 공격

(preemptive attack) 역시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자위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

석되고 있음.

- 반면,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이 잠재적 위협(potential threat of

an enemy)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공격(preventive war)은 자위권 행사로 해석될 수 없

다는 것이 통설임.

○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제연합이 제한하고 있는 평화적 해결노력의 의무를 존중하고 자위

권 행사를 넘어서는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하고 있음. 조약 제1조는 “제적 평화와 안

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

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배치되

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

-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상호방위의 범위를 “각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

토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8)”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각 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명시.

6) 외교부 대변인, 아베 총리의 “침략의 정의는 역사가들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발언 관련 외교부 당국자 
논평, 제13-443 호, 2013. 7. 4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
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
해하지 아니한다...”

8)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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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상원이 이 조약의 비준의 조건으로서 부가한 양해사항도 “이 조약의 어떠한 규

정도 한국의 행정적 관리 하에 있다고 미국이 인정하는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제외하

고 한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음.

- 요컨대 한미동맹은 조약의 취지로 볼 때, 방어를 위한 동맹이며,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에 

대비하도록 고안된 동맹임.

○ 국민의 국방의무(징집제)와 대통령(행정부) 군통수권의 제한

- 헌법 제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제1항)를 지며 또

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고 명

시하고 있음. 또한 병역의무를 규율하는 병역법은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로서 징집제를 채

택하고 있음.

- 대통령은 군통수권과 선전포고권을 가지지만, 헌법 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

고, 헌법 제 60조는 국회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등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음.

- 헌법 60조가 국군부대만이 아니라 부대와 개인을 막론하고 국군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함.

- 헌법 39조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국민 누군가가 헌법이 부인하는 침략적인 전쟁

에 동원되거나 국토방위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파병에 동원된다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제39조 2항)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음.

-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도록 한 것 역시, 헌법이 

국민에게 부과한 국방의 의무를 바탕으로 형성된 국군의 참전이나 해외파견을 엄격히 통

제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음.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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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국군부대 혹은 군인개인의 해외파견을 엄격히 제한

-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유엔의 공식적인 무력행사 결의가 없는 경우, 국군의 해외파견은 

부대와 개인을 막론하고 헌법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특히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국군부대 혹은 군인 개인을 파견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

사’ 등 방위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만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 한함.

-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군사력 발동 역시,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국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각국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국군 부

대든 군인개인이든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미국의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해외로 파견될 

수 없음.

4. 다국적군 파병의 현황과 문제점 

- 파병된 병력이 유엔 평화유지군이냐 다국적군이냐는 파병의 성격을 가늠. 아프간 1차 2차 

파병, 이라크 1차 파병 및 추가 파병, 청해 부대 파병 등은 유엔과 상관없이 미국이 사실

상 작전지휘권을 지닌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한국군을 파병한 경우

- 다국적군 참여를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이 지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해외군사개입의 정

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나 사회적 합의가 없이 미국 등의 요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

되거나 파병 후 얻게 될 막연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 특히 한국은 21세기 들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의 이름으로 시작한 아프간 침공(2001년)

과 이라크 침공(2003년)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다수의 병력을 파견. 모두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

- 아프간 침공과 이라크 침공은 미국 내에서도 실패한 전쟁이며, 군사력을 과신한 정당성 

없는 침공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국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파병기간 내내 혹은 그 이

후에도 파병의 정당성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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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는 처음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거나 ‘테러근절을 위한 이라크 전쟁을 지

원’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파병한다고 명시했다가, 이후 이들 전쟁이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은근슬쩍 파병명문을 유엔의 요청에 의한 재건지원으로 수정.

-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파병군을 철수했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재파병한 세계 유일

의 나라이며, 이라크 점령 이후 3000명 이상의 증원군을 파견한 세계 유일의 나라.

-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6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들이 피랍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아프간 철군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말 ‘지방재건

팀’(약칭 PRT)이란 이름으로 아프간 재파병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었음.

-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는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파견되었지만, 한국해군은 인도, 중국, 러시아, EU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자국선박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것과는 달리, 미 5함대가 이끄는 다국적군인 연합해군

사령부(Combined Maritime Forces Component Comamand, CMFCC)에 속한 3개 합동특

임부대(Combined Task Force) 중 하나인 CTF151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연합해군사령부는 9/11 직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구성되었고 아덴만 

지역 대테러/해양안보 임무, 대해적임무, 아라비아 걸프(Arabian Gulf)지역국가 간 해군협

력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4 -1 다국적군 참여 사례 1. 이라크 파병 

1) 이라크 침공의 명분과 실제, 결과 

◯ 이라크 전쟁, ‘유엔헌장에 저촉되는 불법행위’

- 이라크 침공은 9·11 직후 사담 후세인 정권이 테러리스트와 연루돼 있고, 핵무기·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 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더불어 준비돼왔

음.

- 미국의 싱크탱크인 공공청렴센터(Center for Public Integrity)는 부시 행정부가 200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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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3년까지 이라크가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잘못된 입장을 발표한 횟수가 935건에 달

한다고 분석.

- 이라크에 대한 유엔 사찰단장인 한스 브릭스는 이라크 전쟁 개전 직전인 2003년 2월14일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 혹은 그와 연관된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유엔 사찰단은 그러한 무기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사찰 결과를 보고. 결국 미국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침공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결의를 얻지 못한 채 3월20일 이라크를 침공.

-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2004년 “이라크 전쟁은 유엔헌장에 저촉되는 불법행위”

라고 규정.

-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점령 직후 미군 정보부와 무기 전문가 1천여 명으로 이라크 서베

이 그룹(ISG)을 구성해, 이라크 전역을 돌며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을 샅

샅이 조사했지만 증거를 발견하는 데 실패.

- 2004년 7월 발표된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 최종 보고서 역시 “9·11

의 주모자로 알려진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의 협조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

◯ 전쟁명분 조작 논란 

- 이라크 전쟁 이후 밝혀진 여러 다른 증거자료들은 이라크 침공이 당시 정황에서 위협의 

해석을 잘못한 까닭에 발생한 단순한 혹은 이해할 만한 실수(reasonable mistake)가 아닐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

<다우닝스트리트(Downingstreet) 메모9)>

- 영국 노동부, 국방부, 정보 관계자들의 2002년 7월23일 비밀 회의록.

- 이 회의에서 이들은 이라크 전쟁 명분을 어떻게 축적할지 논의하면서 당시 미국의 비밀 

정책에 대해 언급. 영국 관료들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부시 대통령을 만나보니) 군사행

동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통해 사담을 제거하길 원했는데,

9) ‘다우닝스트리트 메모’라는 닉네임은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스트리트 10번가에서 따온 것. 2005

년 5월 영국 <더 선데이 타임스>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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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연계와 대량살상무기를 근거로 내걸고 싶어했다. 정보와 사실관계는 정책에 꿰

맞춰지고 있었다(intelligences and facts were being fixed around the policy). 미 국가안

보위원회는 유엔의 절차를 기다리거나 이라크 체제 관련 증거의 공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정리.

<매닝(Manning) 메모10)>

-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2003년 1월31일 비밀 회의록.

- 부시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가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 증거를 발견

하든 못하든 이라크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회의록.

- 메모에 따르면, 계획된 침공에 앞서 아무 증거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한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쪽의 적대행위를 촉발할 몇 가지 방안을 블레어 총리에게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미국 정찰기를 유엔의 비행기처럼 페인트칠해 이라크 쪽의 공격을 유도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재건의 허구, 더 위험해진 세계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2007년 최정점에 달한 이라크 난민 혹은 거주지 이탈자

의 수는 총인구 2600만 명의 17.5%에 이르는 약 450만 명으로 집계. 이 수는 2010년 미국

이 이라크에서 철군을 시작할 때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

- 전쟁과 무장 갈등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은 언론에 보도된 수를 집계한 최소치 10만여 명

에서 최대 100만여 명으로 추정.

-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은 2006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전역에서 민간인에 대

한 잔혹한 고문이 일상화되는 등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인권유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라크 정부가 법과 질서의 총체적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 2006년 9월 <뉴욕타임스>에 폭로된 미국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11)는 이라크전으로 

10) ‘매닝 메모’라는 별명은 회의록 작성을 위해 배석한 블레어 총리의 외교보좌관인 데이비드 매닝의 이
름을 따서 명명됐다. 2006년 6월 <뉴욕타임스>에 폭로.

11) 국가정보평가 보고서는 미국 내 전체 16개 정보기관이 정보 분석을 종합한 것으로 미 정보기관들이 
특정 국가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만드는 문서 중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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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험이 되레 증가했다고 분석. 이 평가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외국의 이슬

람 전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국내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급진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해 활동하는 테러조직이나 급진 단체가 급증했다고 평가하면서 

“테러리즘 확산에 대한 더 많은 직접적 책임이 이라크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인정.

- 미 국가정보위원회 의장을 지낸 로버트 허친슨 등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가 차세대 테러분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훈련장이 돼버렸다”고 혹평.

◯ 비인도적 행위들 

- 미군의 비인도적 행위들은 이라크에서 저항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전세계에서 미국

의 리더십을 결정적으로 훼손.

- 2004년 4월28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요커>와 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아부그

라이브 교도소에서 벌어진 포로 학대에 관한 보고서와 사진을 공개. 당시 이라크 전역에

서는 1만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명확한 증거 없이 장기간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

었음. 미군은 헌병대원인 이반 프레더릭 상사를 비롯한 부사관과 사병 6명을 군법재판에 

회부했으나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등이 사실상 합법화한 고

문에 대한 책임을 교도소 관련 실무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에 직면.

- 국제인권단체들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행해진 가학적 행위들이 미 국방부와 법무부,

중앙정보국(CIA) 등이 아프간 전쟁 등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식화한 ‘법률

적 기준’과 이를 위해 고안된 ‘강압적 심문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폭로했고, 이는 미국

을 전세계 인권 상황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 이들은 고문을 합법화

한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전범으로 고발하는 활동에 착수. 미국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가 주도한 이 고발 건은 지금까지 미국과 몇몇 우방국 재판부에

서 진행 중.

2) 이라크 1차/2차 파병 명분 논란 

◯ 이라크 파병 목적(명분)의 변화 과정(2003-2006)

“평화애호국가로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 미 동맹관계(同盟關係)의 공고(鞏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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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임.”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일명 1차파병동의안 2003. 3)

“평화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 미 동맹관계의 공고

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라크에 평화 재건지원부대를 파병하려는 것임. ’03년 4월 2일 

국회동의하에 국군부대(건설공병지원단, 의료지원단)를 파견한 바 있음.” (국군부대의이

라크추가파견동의안. 일명 2차-자이툰파병동의안 2003. 11)

“평화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

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UN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 미 동맹관

계를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 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일명 자이툰연장 동의안 2004. 12)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

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병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평화 재건지원

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및감축동의안. 2006.

12.)

◯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 행동 지원을 위한 전쟁참여”

- 한국정부의 초기 이라크 파견 목적은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

제적 연대”였음. 동의안의 명칭도 ‘이라크 전쟁 파견’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테러 행위를 지원한 증거가 있는지는 이라크 침공 당시에 

큰 논란거리였음. 미국은 국제연합 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라크 침공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음. 2005년 미 의회는 후세인과 테러세력과 연관성

이 없었다는 평가보고서를 채택함.

- 따라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군의 이라크 침공 작

전 참여는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 

1항에 위배.

- 그러나 외교부와 국방부는 1차 파병(서희/제마 부대 파견 ) 및 추가 파병(자이툰 부대 파

견) 전후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함구하였고 이후에도 초기의 이러한 파견 목적에 대해 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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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거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 “테러행위 근절” --> “전후 이라크 재건”

- 한국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견(추가파병) 과정에서 ‘테러행위 근절’이라는 목표를 아무런 

평가없이 삭제하고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라크를 점령한 부시 행정부는 2003년 5월 1일 종전을 선언하지만 당시 이라크 무장세

력들은 종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라크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있었

음. 당시의 이라크는 ‘전후 이라크’가 아니라 ‘점령된 이라크’에 불과했음. 실제로 부시 행

정부가 2003년 ‘종전’을 선언한 것과 별개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종결을 공

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2011년 12월 15일이었음.

-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속한 평화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국회는 응하지 않았음.

◯ “미국 주도 국제연대 지원” --> “UN안보리 결의 준수”

- 자이툰 부대 파견 동의안(2003.11)에 유엔이 언급되지 않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04년 말 자이툰 부대 파견 연장동의안부터 ‘UN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삽입하고 

‘미국이 주도하는’이라는 표현 삭제함으로써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유엔결의에 기초한 것

인 양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음.

- 그러나 파병연장 동의안이 인용하고 있는 유엔결의안 1511호(’03.10.16), 1546호(’04.6.8)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의 존재를 현실로서 인정한 것이지 ‘다국적군’이 유엔이 요청

해서 구성된 군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정부는 유엔결의에 의해 정당화된 파병

인 것처럼 자이툰 부대 파병의 의미를 미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일축 

2) 국회 동의 없는 파병과 국회동의 없는 임무변경 

◯ 공군 수송 부대인 다이만 부대는 국회 동의 없이 해외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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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부대 

및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로 구성된 1개 평화재건지원부대(3,000명

이내)”를 추가 파견하기로 함에 따라 구성되었음.

- 그런데 정부는 2004년 10월 다이만 부대로 알려진 공군수송부대를 이라크에 파견. 자이툰 

부대 파견 동의안에 적시된 ‘1개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편성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

임. 이는 국회 동의를 전혀 거지치 않은 위헌적 파병임.

- 더욱이 다이만 부대는 자이툰 부대의 활동구역으로 국회에 보고된 ‘일정책임지역’인 아르

빌 외에도 바그다드, 알리, 알아사드, 키르쿠크, 알쿠트로 등으로의 비행임무도 맡았음.

2004년 공군이 국방부 웹사이트에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이만 부대는 이라크 아르빌 공항

에서 쿠웨이트 알리알 살렘 공군기지까지 900㎞의 정기 공수 임무 외에도 2개월 여간

(2004. 10.25-12.30) 인원 2만 5천 여명과 18만㎏의 화물을 공수하는 등 동맹국 지원업무도 

겸하는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는 다이만 부대가 자이툰 부대의 예하부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자이툰 부대 

예산 내역에는 다이만 부대 관련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회 동의 없이 이라크 다국적군사령부와 지역재건팀에 한국군장교 파견

- 자이툰 부대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유엔지원단에 대한 경호업무를 맡기로 합

의하였으나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파병연장 동의안에 명시한 바 없음. 한편, 한국정부는 

2004년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한 바 있음.

- 앞서 인용한 국방부 웹씨아트 한국군 해외파견 약사에 따르면 이라크 주둔 한국군은 

2004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다국적군사령부에 연인원 131명의 장교를 파견하고 있

었고,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지역재건팀(RRT) 부팀장으로 연인원 4명을 파견

한 바 있음. 그런데 이같은 임무는 국회에 보고되거나 동의된 바 없음12).

◯ 이라크 침공 준비단계부터 한국군 장교 파견

12) 2006년 12월초에 작성된 국방위원회 보고서(이라크파병연장안 검토보고서)는 “아르빌의 지방재건팀
(RRT)에 참여하는 한국인 경호를 자이툰부대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RRT에 참여하는 미국인과 함께 
이라크 반군세력의 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 그러나 RRT에 대해서는 
정부의 파병동의안에 적시되거나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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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2013년 4월 29일 검색한 국방부 웹사이트의 한국군 해외 파견 역사에 관한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군은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기 전인 2003년 2월 12일13)

이미 다국적군 협조반에 한국군 요원을 파견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질의하자 국방부는 ‘잘못표기된 것’이라고 답하고, 이후 웹사이트의 

일지에 2003년 4월부터 다국적군사령부(MNF-1)에 한국군장교를 파견한 것으로 수정.

2013년 4월 국방부 웹사이트 게시 내용14)

13) 참고로, 2003년 2월 12일 경 미국은 이미 걸프 지역에 15만명의 병력을 집결하고 있었음. 그러나 2월 
14일 국제연합 이라크 사찰단장 한스블릭스는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
의 2차 보고서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 이를 계기로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를 확보하는 데 실패함.

14) 국방부 웹사이트 ‘한국군 해외파견 약사’중 이라크 파병 관련 게시내용(2013년 4월 2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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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처)

이라크사단장

임무수행결과보고서

(2005. 7.28)

자이툰 부대 활동/성과

-국회 국방정책토론회

(2005. 9.15)

해외파병부대현황과 

주요활동

(2005. 9. 17)

특이사항

4) 불투명한 재건 성과

◯ 재건지원 실적의 불일치

-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활동에 대한 상세한 결산명세를 제출한 바 없음. 적어도 

2006년까지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자이툰 부대 전 사단장 등이 2-3차례 국회에 보고한 약

식보고 등이 전부인데, 이 보고서들은 보고할 때마다 수치상의 심각한 차이가 있었음

자이툰 재건지원 실적 보고의 불일치15)

15)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검토의견서, 200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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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지원 인도지원 장비/물자

20여기관 5만 5천여점

치안유지지원 장비/물자

23종 178,000여점

인도지원 장비/물자

20여기관 6만여점

치안유지지원 장비/물자

31종 10,000여점

치안 장비/물자

20,000 여점

15만-20만 

오차.

치안유지 

장비지원

에 치중

다기능 

민사작전

40회 51회 41회 10여회

오차

의료지원
11,000여명

(수술 150여회)

15,100명 진료 

(수술 233회)

16,000명 진료 4-5000회

증감

작성자 황의돈 전 사단장 황의돈 전 사단장 국방부 국감보고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특이사항

자이툰  부대 결산 1807억원 1,609억원
1,394억원

(예산)

재건비용제외
(경상비+

전력투자비)

재건지원 결산 171억원 150억원
99억원

(예산 집행 중)
주둔비의 1/10 미만

재건지원
결산 내역

치안유지 지원 87억원 73억원 19억원(예산) 2004․5년,

치안유지 지원이  
전체재건지원액의 1/2친화 활동 8억원 11억원 8억원(예산)

인도적 지원 4억원 14억원 10억원(예산)

사회․경제
개발지원

72억원 52억원 62억원(예산)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정리

◯ 주둔비의 1/10에 불과한 재건비용

2004, 2005, 2006년 이라크 파병 예산 및 재건지원 총액16) (단위: 억원)

*자료: 국방부, 2006년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

-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명분은 재건지원이지만,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에

16)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Fact-Finding report-이라크 점령 및 자이툰 부대 파병의 실
태와 이라크 철수의 근거, 200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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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대부분은 부대유지 비용으로 쓰이고 있음.

- 또한 재건지원 예산의 1/2이 치안유지 지원활동에 쓰이고 있어, 사실상 재건지원 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불투명한 재원

- 학교 신축, 상수도 지원, 차량지원  등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재건지원 사업의 재원이 

불투명함.

- 2004, 2005년 자이툰 부대 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재건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06년 최초로 자이툰 부대 예산 각목명세서에 ‘부대활동지원’ 항목 중 민사지원예산 99

억이 책정됨.

- 그런데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보고서에는 2004년 171억, 2005년 150억이 각각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어떤 재원으로 충당된 것인지 알 수 없음.

- 2004년 주 이라크 대사관에서 작성된 한 비밀문서에 의하면 “군은 건수주의에 따라 코이

카 사업을 군에 부속시키려 하고 있으나 KOICA는 재건 사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하

려고 해 그 과정에서 갈등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국방부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는 KOICA 지원 물품과 민간 지원 물품 지원과 자이툰 부대 

지원내역을 교묘하게 섞어서 발표함으로써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내역이 많은 것으로 

포장하는 착시효과를 시도. 예를 들어 국방일보 2005년 8월 1일 기사는 “자이툰부대와 한

국국제협력단(KOICA)이 7월7일 쿠르드 지방정부 청사에서 미니밴·트럭 등 총 25억원 상

당의 차량을 쿠르드 지방정부에 공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보도하고 있음17).

- 자이툰 부대가 제시하는 재건지원 내역에는 KOICA자금에 의한 지원, 미 작전통제국지휘

관 긴급자금’(Commander Emergency Response Program, CERP)에 의한 지원, 자이툰 부

대 예산에 의한 지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2005년-6년 CERP자금 4048

만 달러를 미군 측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자이툰 부대가 제시

17) 국방일보, “자이툰, 쿠르드 지방정부에 차량 공여”, 2005. 8. 1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m/view.do?ntt_writ_date=20050801&parent_no=11&bbs_i

d=BBSMSTR_0000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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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산(백만원) 착수시기 완료시기 비고

학교신축(26) 1,360 ‘06. 2월 ‘07. 7월 CERP 예산(軍 예산 9개소)

보건소 신축(1) 286 ‘06. 9월 ‘07. 4월

CERP 예산
급수시설(3) 287 ‘06. 8월 ‘07. 3월

송전선로(16) 168 ‘06. 5월 ‘07. 4월

관개수로(6) 178 ‘06. 5월 ‘07. 2월

도서관건립(1) 360 ‘06. 9월 ‘07. 4월 軍 예산

구  분 계 2005년도
2006년도

(4/4분기 미포함)

계 40,483,330.00 22,463,230.00 18,020,100.00

교육시설 21,462,420.71 12,702,853.50 8,759,567.21

의료시설 6,406,211.7 4,933,729.70 1,472,482.00

급수시설 5,913,203.50 1,806,546.70 4,106,656.80

전기/공공시설 5,454,149.59 2,249,925.60 3,204,223.99

인도적 지원 1,247,344.50 770,174.50 477,170.00

하는 전체 재건지원 예산 사용내역과 맞먹는 큰 액수임

- 아래 표는 자이툰 부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재건지원사업들의 예산이 자이툰 부대 예산

이 아닌 미군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자이툰 부대가 사용한 연도별 CERP 자금 사용 내역  단위 : USD(미화)

자이툰 부대 ’06년 사업(53개 사업 26억원)

국방위원회 국감자료 2006

◯ ‘자이툰 부대 예산’으로 제공된 물자 상당수가 ‘쿠르드 정보국’에 전달 

- 국방부가 2006년 국감자료에서 밝힌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사업 중 자이툰 부대 예산

으로 지급된 물품 지원 내역’에 따르면, 재건지원의 대부분이 ‘파라스텐(KRG 정보국으로

도 표기됨), 아사이쉬(쿠르드 경찰 정보기구)’으로 일컬어지는 정보국으로 제공되었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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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물 품 명 세 부 내 용 비  고

‘04년

폭발물
처리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2 SET 파라스텐

수사 장비
머그샷, 크리미널
관리 시스템

1식 범죄수사국

컴퓨터 
구매지원

컴퓨터/프린터 각 145대 일반경찰청

아사이쉬
사무비품 지원

컴퓨터 등 15개
품목 173점

컴퓨터 30, 칼라프린터 10,

복사기 등
아사이쉬

아사이쉬 
차량 지원

업무용 차량 15대
스포티지 8대, 랜드크루저 
4대, 도요타 3대

아사이쉬

제르바니
차량 지원

업무용/경호용
차량 11대

소렌토 4대, 랜드크루저 7

대
제르바니 여단

‘05년

마을회관 추가
비품 지원

소파 등 11개
품목 532점

사무용 책상 4, 사무용 의
자, 4, 의자 8 등

가즈나,

세비란

기술교육센터
지        원

컴퓨터 등 10개 
품목 95점
콤바인 등 5개 
품목 2점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

CPU 등
기술교육
센    터

‘06년

KRG 정보국 
지원

소렌토 15대 등
3개 품목 57점

소렌토 15, 스타렉스2, 컴퓨
터 40

KRG

정보국

아사이쉬 지원
소렌토 2대 등 
7개 품목 167점

소렌토 2, 토요타 2, 복사기 
10 등

아사이쉬

경찰 국경 
수비대

컴퓨터 60대 등
5개 품목 140점

진행

국경수비대

학교
비품(10개소)

책상, 의자,

화이트 보드
학교

제르바니 
의약품

작전처 구매지원 제르바니

한 상당수의 물량이 제르바니(쿠르드민주당 민병대)나 일반경찰청, 범죄수사국 등에 지원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 아사이쉬는 쿠르드경찰 내 정보기구로서 6월 키르쿠크에서의 '소수종족과 투르크멘족 600

여명을 납치, 구금'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피해자들은 아사이쉬가 미군의 공공연한 

묵인 하에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 (워싱턴 포스트, 2005.

6)

자이툰 부대 예산으로 지급된 물품 종류 및 수량18)

*자료: 국방부, 2006년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

18)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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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국적군 참여 사례 - 아프가니스탄 파병 

1) 아프가니스탄 침공 명분과 실제, 결과 

◯ 아프간 침공 개요

- 2001년 9.11 이후 부시 행정부는 영국 등과 함께 2001년 10월 아프간 침공. 부시 대통령

은 테러행위자에 대한 무력사용으로 간주, 선전포고 배제

- 유엔안보리는 미영 등의 아프간 침공을 승인하지 않았고, 미 부시대통령 역시 유엔헌장과 

규범을 중시하지 않았음. 다만, 유엔안보리는 2001년 9월 12일 결의안 1368을 통해 9.11테

러에 대해 규탄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

- 미영 등의 아프간 침공 이후인 2001년 12월 20일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1386을 채택, 수도

인 카불의 아프간 정부를 지원하고 치안을 유지할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ISAF)의 구성을 승인.(아프간 전쟁에 대한 안보리의 최초 결의)

- 그 후 나토 중심의 ISAF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점차로 작전반경을 확대 2003년 이후 

단계적으로 아프간 전역으로 작전반경 확대

◯ 선전포고 없는 전쟁, 국제규범을 넘어선 전쟁

- 부시 행정부는 탈레반을 국가로 간주하지 않고 테러범 혹은 그 지원자로 파악.

- 탈레반 및 알카에다 혐의자를 ‘적전투원’으로 분류, 제네바 협정과 고문방지 협약 등을 적

용하지 않음. 또한 미국법도 적용하지 않음

- 관타나모 기지(쿠바령 미군기지)와 바그람 기지(아프가니스탄), 아부 그라이부 교도소(이

라크)의 수용시설과 기타 CIA 비밀 수용소에서의 고문과 학대, 무기한 구금, 변호사 접근 

제한 등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

-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법치의 블랙홀’, ‘21세기 굴락’이라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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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전쟁 : 테러리즘 확산에 기여한 테러와의 전쟁

- 전쟁 전후 “국제테러리즘은 전쟁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

- 점령 초기 탈레반의 실정에 비판적이었던 아프간인들의 지지를 얻었음. 그러나 이슬람 문

화에 대한 무지와 무시(코란모독사건, 시체모독  등 이슬람 적대행위를 심리전의 일환으

로 채택), 폭격과 작전과정에서의 민간인 희생, 탈레반 용의자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와 고

문치사 등으로 저항세력 확대 

- 특히 서방국가들이 지원한 카르자이 정권의 부패와 실정은 결정적 --> 재건의 실패, ‘제2

의 베트남’

◯ ‘테러와의 전쟁’ 폐기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폐기.

- 다만 아프간 전쟁은 여전히 필요한 전쟁이라고 평가하여 이라크 철수 후 아프간에 집중,

파키스탄으로 전선을 확대하는데 동의

- 이라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프간 경찰과 병력 육성을 시도하나 카르자이 정권의 지지기

반 악화와 군벌들의 부패가 걸림돌. 이라크와 유사한 강력한 정당구조 부재

2) 아프간 1차/2차 파병 명분 논란

◯ 아프간 파병 목적(명분)의 변화 과정(2002-2013)

“유엔 회원국으로서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

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 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중 ‘파견 목적’ 부분 

2001. 11)

“유엔 회원국으로서 아프간에서 인도적 차원의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

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UN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 미 동맹관

계를 고려하여 아프간에 파견된 국군건설공병 지원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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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중 ‘파견 목적’ 부분 2004. 1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83호/ 1890호)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복구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대한민국 지방재건팀( PRT)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군을 파견하려는 것임.(국군부대의아프가니스탄파견동의안 중 ‘파견

목적’부분 2009. 12)”

◯ 대테러 전쟁 파병 --> 인도적 지원, UN 결의 준수로

-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UN안보리 결의안 1368호(’01.9.12), 1373호(’01.9.28)에 근거하여 대

테러 전쟁 파견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아프간 탈리반에 대한 미국

과 다국적군의 전쟁선포를 ‘대테러전쟁’으로 정당화한 적 없음.

- 다만, 결의 1368호는 3항에서 모든 국가에게 테러 행위자 및 비호자의 사법적 처벌을 위

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5항에서 안보리가 9․11 테러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상당히 포괄적 대응의 여지를 열어 놓았음.

- 미영 등의 아프간 침공 이후인 2001년 12월 20일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1386을 채택, 수도

인 카불의 아프간 정부를 지원하고 치안을 유지할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ISAF)의 구성을 승인(아프간 전쟁에 대한 안보리의 최초 결의). 그 후 나토 중심의 

ISAF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점차로 작전반경을 확대 2003년 이후 단계적으로 아프간 

전역으로 작전반경 확대

- 미국이 아프간 탈리반 공격이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

부는 매우 중대한 국제법적 논란거리임.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 없이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대테러전쟁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동참해옴.

- 정부는 아프간 최초 파견 당시 유엔결의안을 인용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

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고 표현했다가 파병 연장 과정에서는 “아프간에서 인도적 차

원의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

론, UN안보리 결의안 준수”하고자 한다고 사후적으로 정당화.

◯ 임무 종결 후 재파병 근거 부족 

- 정부는 2006년 12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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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의료지원부대와 건설공병부대는 내년(2007년) 중에 임무를 종료하

고 전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같은 철군계획에 따라 2007년 국군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 이로써 “유엔 회원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진료활동을 지원하

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 미 동맹관계

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임무는 이 철군으로 인해 종료되

었다고 볼 수 있음.

- 2006년 12월 국방부의 철군계획 보고 시 여야 모두가 동의했고, 2007년 철군 당시 이를 

반대한 당이 없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국민적 합의임에 틀림없고 그 후 이 합

의를 변경할만한 어떤 중대한 사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파병도 국가중대사이지만 철군도 국가중대사. 성숙한 민주국가에서 파병과 철군과 같은 

국가중대사를 납득할만한 중대한 사유 없이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 점에서 

정부의 재파병 결정은 국민적 합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것.

◯ 파병 지역 내 국제법 위반 행위에 침묵

- 한국의 공병 부대와 의료 부대는 미국의 바그람 기지 내에 활동하고 있는 바, 한국군은 

아프간의 ‘인도적 재건’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다국적군을 위한 시설 건축 

수리,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바그람 기지는 미국이 ‘탈리반 관련자’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한 아프간 거주 이슬람 신자

들에 대한 고문수사와 국제법 적용을 배제한 비인도적 장기 구금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

난받고 있는 기지임. 한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인도적, 국제법적 해석이나 지적을 한 바 

없음19). (해당 부분 참조)

- 또한 아프간과 파키스탄 접경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무인폭격기 드론의 민간인 폭격

에 의한 희생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와 군은 이렇다할 입장을 밝힌 바 없음.

3) 아프간 PRT 논란

19)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파병연장반대의 논리,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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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 지역 파견일자

군 인 민간인

인가 충원
국무부 국제개발처 농무부

인가 충원 인가 충원 인가 충원

동부사령부

Asadabad Konar 2004.2 85 82 1 1 1 1 1 1

Bagram Parwan/kapisa 2003.11 63 63 1 0 1 1 1 1

Gardez Paktia 2003.2 88 81 1 1 1 1 1 1

Ghazni Ghazni 2004.3 84 81 1 1 1 1 1 1

Jalalabad Nangrahar 2004.1 88 81 1 1 1 1 1 1

Khowst Khowst 2004.3 88 86 1 1 1 1 1 1

Mehtar Lam Laghman 2005.4 85 81 1 1 1 1 1 1

Kalagush Nuristan 2006.11 88 84 1 1 1 1 1 1

Panjshir Panjshir 2005.11 55 55 1 1 1 1 1 1

Sharana Paktika 2004.10 88 83 1 1 1 1 1 1

남부사령부

Qalat Zabul 2004.4 99 92 1 1 1 1 1 1

서부사령부

Farah Farah 2004.9 99 96 1 1 1 1 1 1

합 계 1,010 965 12 11 12 12 12 12

◯ 군사조직인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struction Team)을 민간지원단으로 묘사

- 정부는 마치 지방재건팀이 민간지원단이고,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지원할 민간지원단을 보

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 것이라고 홍보. 하지만 지방재건팀에 소수의 민간인이 포함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성격은 국제안정화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즉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

- 지방재건팀에 대한 국제적 통념은 군이 주도하여 일부 민간주체와 더불어 재건지원을 시

도한다는 것으로 이를 설계한 미군을 비롯한 국제안정화지원군(ISAF)도, 아프가니스탄 중

앙 및 지방정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 유독 한국정부만이 군사개념인 지방재건팀을 민

간지원단 혹은 민간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비군사적인 재건전담기구인 것처럼 묘사.

- 사실 PRT는 럼즈펠드 미 전 국방장관이 선호하여 발전시킨 미군과 다국적군의 새로운 점

령지 민사작전 개념으로 다국적, 다기능, 종합 민사작전팀에 해당. 미국 PRT의 경우 국무

성, 농무성, 국제개발처 (USAID) 출신 인사들이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간인은 극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군인 중심으로 운영. 게다가 군 특수 정보요원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프간 주둔 미군의 지역별 지역재건팀(PRT) 인가충원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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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08년 국제안정화지원군 사령관과 국제비정부기구들, 그리고 유엔의 합의 하에 “민

간과 군의 명확한 구분을 보장하는 것이 인도지원 주체들의 안전과 이들(인도지원 주체

들)이 아프간인들에게 긴요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명시한 ‘아프가

니스탄을 위한 민-군 협력 가이드라인’과도 상충하는 것21).

- UN 긴급 구호 코디네이터는 “지방재건팀이 자신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인도적인 것으

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94개 비정부기구들의 연합체인 ACBAR(Agency Coordinating Body

for Afghan Relief) 역시 “지방재건팀이 개발원조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지

속가능하지도 않다. 지방재건팀은 축소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는 철군계

획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참고> PRT의 비효율성과 위험성

○『Caught in the Conflict: Civilians and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Afghanistan』

- ActionAid, Oxfarm, Save the Children 등 11개 국제NGO들의 활동보고서. 2008

- 이 보고서에 따르면 PRT의 문제점은 

①군이 주도가 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②아프간의 독특한 문화와 외국 군대를 불신하는 관습을 고려할 때 PRT는 개발에 대한 지역사

회의 참여와 주인의식(ownership)을 이끌어 낼 수 없고,

③아프간 민간 개발 과정과 민간 기관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이 PRT로 쓰이고 있고,

④ PRT는 변수가 많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조직이므로 일관성 있게 아프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⑤ PRT는 아프간 전 지역 중 주요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여 아프간 개발의 불균형을 낳고 있으

며,

⑥ 군사화 된 원조(Militarisation of Aid)는 바람직한 개발 목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

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⑦원조 및 개발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안전과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 Ian S. Livingston, Heather L. Messera, and Michael O'Hanlon, "Afghanistan Index", Brookings

Institution, January 21, 2010.

21) Oxpam International을 비롯한 11개 국제 NGO 보고서, Caught in the Conflict, 2009. 4월 
http://www.afghanconflictmonitor.org/Afghanistan_CaughtInTheConflic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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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PRT가 개발원조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고, PRT의 원조활동을 확대하거나 PRT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

다.

○『Falling Short: Aid Effectiveness in Afghanistan』

-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94개 국내외 NGO들의 연합체인 ACBAR(Agency Coordinating Body for

Afghan Relief)이 2008년 3월 발간한 보고서

- 보고서는 PRT의 주요 활동 목적은 안보증진이지만 상당 부분 개발 원조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불안전한 지역에서 PRT가 필요하다는 논쟁이 있지만 

① 민간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PRT에 이용되면서 아프간 중앙, 지방정부의 구성과 시

민사회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② PRT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임무 완수 후에는 해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간 혹은 정부

기관과 광범위하게 협조하고 있고 

③ PRT간의 재원과 원조 접근방식, 지역 공동체와의 협조 수준이 달라 지역 간 원조 편차를 야

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PRT는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는 철군 계획을 가져야”하

고 “PRT에 지원되는 재원은 아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국회동의 없는 아프간 PRT 파견 2003년부터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2009년 공개한 ‘해외파병현황-아프간 PRT 운용22)’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미국 중부사령부의 요청에 의해 2003년 3월 아프간 PRT참여를 결정했고, 민사

1진 10명, 민사2진 8명을 각각 파견하여 다산동의부대 철수시 병행 철수했다”고 밝히고 

있음.

- 이를 통해 이 자료는 기존 한국군의 PRT를 1)국방부가 운용해 왔고, 2)군 요원으로 구성

22) http://jcs.mil.kr/views/html/dispatch/afgandispatchstate.html

<우리군의 아프간 PRT 운용>

- '03. 3. 3, 미 중부사 요청에 의해 국방부 참여결정(4. 30)

- '03. 8. 27, 민사 1진(10명, 북부 쿤두즈 : 미군→10월 독일군 인수)

- '03. 10. 25, 동부 파르완 PRT로 이전, '04. 2. 27 민사 2진(8명)

- '07. 12. 14, 다산·동의부대 철수시 병행 철수 
<정부 아프간 PRT 참여>

- '07. 11, 73차 안보정책 조정위 참여방안 결정 
- '08. 2. 13, 아프간 PRT 선발대 파견(5명, 군요원 1명 포함)

- '08. 4. 23, 아프간 PRT 본대 1차 파견(6명, 군요원 4명 포함)

- '08. 6. 3, 아프간 PRT 본대 2차 파견(6명)

- '08. 8. 25, 아프간 PRT 본대 3차 파견(2명, 총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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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으며, 3)미군의 요청에 의해 미군과 ISAF의 지휘아래 활동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 동 자료는 2008년 2월 이래 이미 아프간 PRT가 재파견되었고, 이미 2008년 8월 현재 

19명의 PRT가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한 5명은 군

요원임을 확인해 주고 있음. 정부가 PRT의 이름으로 2008년 7월부터 이미 미 바그람 기

지 내에 공무원과 군을 파견해 왔다는 사실은 재파병 동의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대로 보고한 적도 없을뿐더러 동의안에서조차도 또한 정확히 서술하지  않았던 부분임..

- 2008년 이래 파견된 인력 중 적어도 5명의 군 인력, 그리고 또 다른 5명의 경찰인력은 국

회의 사전 동의 없이 아프가니스탄에 ‘위헌적으로 파병’된 것.

◯ 2007년 철군 이후에도 의료부대, 국회동의 없이 바그람 기지에서 활동

- 국방부의 한국군 해외 파견 약사23)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의료부대가 공식적으로 철군한 

기간이었던 2008년 4월에서부터 2010년 7월까지, KMVTT 군의료진 연 20명이 바그람 기

지에서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국군부대 해외파견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무시한 파병임 

- 또한 같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1월부터 아프간 침공을 지휘하던 중부사령부에 3명의 

한국군 참모/협조장교를 파견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역시 국회동의를 구하지 않은 

파병임. 국군부대대테러전쟁파견 동의안은 2001년 11월 28일 제출되어 12월 6일에 본회의 

통과했으므로 한국군 참모/협조 장교 파견 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음.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다르면 협조장교는 통상 부대단위 파병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

4) 불투명한 재건 실적 

◯ 2010년 아프간 PRT예산의 93%가 기지건설/유지 비용

- 실제로 2010년 아프간 PRT 예산 중(854.4억 원) 오쉬노 부대를 위한 기지건설비가 차지하

는 비율은 약 84%(676억 원)으로 기지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약 93%가 기지건

23) 국방부 홈페이지, “한국군 해외파견 약사(1991년 이후)”, 작성일 2013년 7월 25일, 검색일 2014. 1. 17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O_46591&boardSeq=

O_50261&titleId=null&id=mnd_0107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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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1년 ’12년 ’13년

PRT(지방재건팀)

∙병원진료

-바그람: 43,485명

PRT(지방재건팀)

∙병원진료

-바그람 : 36,025명

PRT(지방재건팀)

∙병원진료

-바그람: 41,693명

PRT(지방재건팀)

∙병원진료

-바그람: 28,849명

설유지 비용으로 쓰임. 이는 2011년 책정된 KOICA의 아프간 지원예산을 훨씬 웃도는 규

모임. 2011년 PRT 예산 125.47억 원 중에 기지운영비는 66억 원으로 책정되어 PRT 예산

의 53%를 차지.

◯ 두 줄짜리 실적 보고

- 지난 2013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견 오쉬노부대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함

께 제출한 ‘오쉬노부대 조사활동보고서’의 조사활동 보고는 아래와 같은 단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우리 PRT는 병원·직업훈련원, 건설사업을 통해 아프간 재건 안정화에 크게 기여 

*병원진료(16만여명),직업훈련(440명),학교/보건소,교량,시범농장등 건설중

◦완벽한 주둔지 방호와 PRT 활동보호로, 우리 PRT의 아프간 안정화 및 재건활동 수행 

보장 

* ’10. 7월. 파병이래 PRT 활동에 한 件의 피해도 없는 완벽작전 수행

- 아프가니스탄 파견 오쉬노부대 조사활동보고서는 오쉬노부대 활동성과 평가 및 파견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합동성과평가단의 현지 방문 결과로 작성된 것으로 외교부 

국제정책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11명의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국회 자문위원들이 오쉬노

부대 및 PRT를 방문하고 ISAF지원참모부장, 부사 부사령관, 주아프간 대사 등을 면담한 

후 작성한 것.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11일부터 12까지 단 2일

- 그런데,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24)에 첨

부된 오쉬노 부태 임무수행 현황을 보면 사실상 직업훈련이나 의료지원은 바그람 기지내

에서 이루어졌고, PRT기지를 건설했다는 차리카에서는 재건지원 실적이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음.

【오쉬노 부대 임무수행 현황】

24) 국방위원회,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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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1년 ’12년 ’13년

∙직업훈련: 84명

∙경찰훈련: 71명
∙직업훈련: 106명

∙교육문화: 89명

-차리카: 16,500명

∙직업훈련: 127명

∙교육문화: 376명

∙경찰훈련: 299명

∙직업훈련: 123명

작전활동(정찰/호송)

∙지상: 129회

∙공중: 98회

작전활동(정찰/호송)

∙지상: 146회

∙공중: 539회

작전활동(정찰/호송)

∙지상: 153회

∙공중: 747회

-

* 자료: 국방부 2013

- 실제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는 “2012.12월 차리카 기지를 아프간 측에 이양(현재 아프간 

동부지역 경찰훈련센터로 운영 중)하고 대부분의 요원들이 철수하였으나, 일부 요원들은 

바그람 미군기지에 체류하면서 한국병원 및 직업훈련원 운영, 영외 건설사업 시행 등 재

건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서술, 차리카 기지는 2010년 7월 오쉬노부대 파병 후 

사실상 군훈련과 유사한 경찰훈련센터로만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이를 민간지원이

라고 부를 수 있을 지 의문.

4-3. 다국적군 참여 사례 - 청해부대 파병 

1) 아덴만, 청해부대 파병의 명분과 실제 

◯ 청해부대,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 작전 참여  

-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아프간 재파병을 약속했고, 이와 더불어 한국군 구축함 한 척으로 

구성된 청해부대를 아덴만으로 파견. 청해(靑海)부대를 영문으로 직역하면 ‘Blue Sea

Navy’로, 대양해군이라는 뜻.

- 그런데, 청해부대가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Combined Forces Maritime

Component Comamand, CFMCC)로 파견된 것이라는 점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

음.

- 미국이 이끄는 연합해군CMF는 9/11 직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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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라크 자유작전(Operation Iraqi Freedom, OIF)’, ‘지속되는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 - Horn of Africa, OEF-HOA)’등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고 대해적 임

무를 수행하는 등 이른바 해양안보작전(MSO: Maritime Security Operation)을 수행하고 

있음.

- 미5함대가 이끄는 CMF 중 CTF150(2002-)은 아덴만 지역 대테러/해양안보 임무,

CTF151(2009-)은 대해적임무, CTF152(2004-)은 아라비아 걸프(Arabian Gulf)지역국가 간 

해군협력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국은 CTF151의 일원으로 미국의 작전통제 하에서 활

동하고 있음 

◯ 미국 제해권에 편승하는 대양해군 전략

- 아덴만 인근에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도 개별적으로 군사력을 파견, 해적 퇴치와 자국 선

박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여 총 10개국의 함정 34

척과 7대의 항공전력이 활동 중임.

- 한국이 속한 연합해군사(CMF)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3개 합동임무부대(이하, CTF-150,

151, 152)외에도 지역기구를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EU (CTF-465) 및 NATO(CTF-508)

부대, 개별 국가 단위 부대(러시아, 중국, 일본 등)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각기 자국 선박의 

안전항해 여건을 확보하고 있음.

- 한국해군이 말하는 대양해군이란 미국과 연합해군을 구성하여 미국의 제해권에 편승하겠

다는 구상. 반면, 인도,25) 중국 등은 유엔이 아닌 미국이 지휘하는 연합해군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2) 미 제해권 편승전략의 의미와 한계 

◯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

- 미국은 예전보다 훨씬 축소된 미국의 해군력으로 과거보다 넓어진 지역에서 제해권을 유

지하기 위해 동맹국의 협력을 요구해오고 있음. 이를 보장하는 것이 이른바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

25) Sudeep Mukherjee, “India Unwilling To Join 1,000-Ship Navy Concept”, World Of Defense, 201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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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략의 핵심은 한마디로 해양안보 증진을 위해 미 해군과 미군의 다른 전력, 그리고 

동맹 전력들을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그러자면, 미국의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최

대로 극대화하고, 미국 내 기관 간의 협력을 제고하며, 주요 동맹국의 지역적 역할을 높

여 이들의 지역적 역할과 미군 전력의 지역적/지구적 역할을 결합하고 상호운용성을 보

장하는 것이 관건.

◯ 해양패권 편승형 파병의 위험성 

- 한국의 아덴만 지역 해군파견은 해적으로부터의 민간상선보호라는 ‘자위권’적인 파병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미국 주도 연합해군 참여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음.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상호 군사행동의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어적 목적의 공동행동으로 제

한하고 있음.

- 미 패권에 편승하는 연합해군 참여를 위한 파병은 ‘실패한 국가’인 소말리아의 앞바다에

서는 해적 이외의 별다른 군사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라카 해협이나 남

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에서도 관련국의 항의나 저항없이 실천에 옮겨질 수 없다

는 점에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파병으로 보기 힘듦.

- 특히 해양패권 갈등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에서 미 해양패권에 배타적이고 맹목적으로 의

존하는 연합해군전략을 답습할 경우, 국익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 해적퇴치를 위한 군사행동의 한계

- 2011년 청해부대는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에 대한 과시적인 군사행동을 전

개하여 해적 8명을 사살하고 선원들을 구출하는데 성공.

-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장이 해적과 한국군의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소말리아 해적

들은 향후 인질사살 등 보다 강력한 보복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여 해적에 대한 대응

에 군사적 수단을 우선하는 방법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음.

- 실제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납치된 제미니호 선원 중 한국인만 여전히 억류되어 500일을 

넘기기도 했음. 하지만 제미니호 선원 구출작업은 협상에 의존해야 했고 군사작전으로 진

행되지는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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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인근 해안에서 빈번해진 납치, 해적활동에 대응하여 한국 선박과 선

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파병이 결정되었는데, 한국 선박 항해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는 

있지만, 전쟁에나 사용되는 대형 군함의 파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오히려 주변국가들의 해경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든가, 소말리아 내부의 안정을 돕고 

무장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이 해적화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엔과 관련국들이 

나서서 효과적인 개발원조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일 수 있음.

5-1 군사협력을 내세운 UAE 파병의 문제점26)

1) UAE 파병/ 파병연장 근거 분석

“ UAE측의 요청과 협의에 따라 한-UAE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UAE 특전부대의 교육훈

련 지원 및 우리 특전부대 임무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유사시 우리 국민보호와 국익증진

에 기여하기 위함.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중 ‘파견목적’ 부분. 2013. 10. 14)

“첫째 UAE 특전부대의 정예화 및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둘째 UAE의 첨단시설

을 활용한 우리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셋째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 등 우리 국익증진

에 기여하고 있으며, UAE측이 파견연장을 적극 요청”(국군부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

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중 ‘파병연장 제안이유’. 2013.

10.14)

◯ UAE 특전부대의 ‘군사훈련 지원’이 파견 혹은 파견연장의 적법한 근거가 되나?

- 정부는 UAE 파병연장의 가장 주된 이유로 ‘UAE 특전부대의 정예화 및 작전수행능력 향

상에 크게 기여’ 즉 특전부대 교육훈련 지원이라 적고 있음. 해당 사유가 파견연장의 적

법한 근거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UAE 특전부대의 군사훈련이 우리 헌법에서 명시

하는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우리 군대의 해외 파견은 헌법

26) 아래 UAE 파병에 관한 기술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견연장 동
의안에 대한 의견서(2013. 12. 16)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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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

- 그러나 현재 UAE 파병연장 동의안에는 우리나라 국군부대의 UAE 특전부대 교육훈련이 

국제사회 평화유지에 어떠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음. 따라서 정부가 

밝힌 UAE 특전부대의 정예화와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이유와 연합훈련 

실적 등은 한국군 파병이 국제평화 기여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반면, 바레인 민주화 시위 진압에 동원된 UAE 병력 중 일부가 한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UAE는 아랍의 봄 이후 2011년에 일어난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바레인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짐. 주변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는 UAE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지원하는 것

이 어떻게 국제평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 한국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이 파병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 정부는 UAE 파병 연장의 두 번째 이유로 한국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꼽고 있음. 특

히 ‘국내에서는 제한되는 고공야간강하, 저격수 장거리사격훈련, 대테러훈련 등을 통해 우

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짐.

- 설사 UAE에서 제공한 훈련용 첨단설비가 한국 특전부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할지라도 해외 파병을 국군부대의 훈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움.

- 또한 외국군 부대의 주둔은 해당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정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대를 파견한 측의 입장에서 전투력 향상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얻어진다고 하여도 이것이 다시 파병을 연장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됨.

- 국군부대의 훈련기회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파병은 국내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분쟁해결과 평화유지라는 국제사회가 최소한 합의하는 군부대의 해외 파견 사유에

도 해당하지 않음.

◯ 국익증진을 위해 파병하는 것은 정당한가?

- 정부는 국군부대의 파병 연장 세 번째 이유로 ‘국익증진’을 들고 있으나, 군대의 우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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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는 경제수익 창출이 아니라 바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임.

- ‘국익’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포괄적이어서 확대 해석될 경우 자칫 정권의 자의적 수단

으로 군이 활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군부대를 국토방위와 국제평화 유지가 아닌 실

체 없는 ‘국익’이란 명분을 위해 파병하는 것은 또 다른 무분별한 파병 시도의 구실만 될 

뿐임.

- UAE 파병은 국익창출이라는 명목으로 UAE 핵발전소 수주의 부대조건으로 추진된 ‘끼워

팔기 파병’이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음. 국회가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

지 않는다면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 위헌적인 UAE 파병이 핵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는 시

점까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임.

◯ UAE측의 파병 요청이 파병, 파병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정부는 UAE 파병 연장의 또 다른 이유로 UAE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을 꼽고 있음. 그러

나 UAE는 현재 분쟁지역이 아님. 따라서 우리나라 국군부대가 파견되어야 할 어떠한 위

급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파병은 군대를 파견하는 국가와 외국군의 주둔을 수용하는 국가 양측 모두의 정치 외교

군사적 고려가 작동할 수밖에 없음. 특히 비분쟁지역 파병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

질 경우 어느 한 측의 자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 외적으로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

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해야 함.

- 만일 비분쟁지역 파병이 적절한 원칙하에 통제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다

른 국가에 평화유지가 아닌 일방적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 있으

며, 반대로 우리 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측의 정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우리 군이 활용 개

입되는 것도 막기 어려울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군대 파견의 근거를 다른 나라

의 적극적인 요청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파병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

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님.

- 따라서 헌법이 군에 부여한 국제평화를 위한 임무에 부합하지 않는 비분쟁지역 UAE에 

대한 국군부대 파견 연장을 UAE 측의 적극 요청 유무로 결정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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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분쟁지역 거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군대를 파견해야 하나?

- 정부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UAE 파견 국군부대의 임무로 꼽고 있음. 그러나 애초

에 UAE는 분쟁지역도 아니며 여기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특별한 분쟁위협에 처한 것도 

아님. 예를 들어 노르웨이, 호주 등과 같은 비분쟁지역에 혹시 모를 유사시 재외국민 보

호를 위해 국군군대를 파견한다고 이유를 댄다면 과연 누가 해당 파병에 반론 없이 수긍

할 수 있겠는가?

- 게다가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

호’ 임무를 파병의 구실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2) 파병 자체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점

◯ 헌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지 않는 위헌적 파병

- 이번 UAE 파병연장 동의안에는 관련 법령으로 헌법 제60조 제2항 이외 아무런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음. 그러나 제60조 제2항은 국회가 군대 파견의 동의권을 가진다는 사

실을 명시할 뿐, 군대 파견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실제로 2012년,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UAE 파견연장동의안은 

그간의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달리 비 분쟁지역에 대

한 군사협력과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견으로, 헌법 제5조제1항의 국

제평화주의 원칙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음.27)

◯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파병

- 2010년 UAE 파병이 통과되던 당시 파병 동의안 자체가 국방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

아 어떠한 검토나 심사도 거치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조차 질의나 토론의 절

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많은 논란 속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음.

-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당시 한나라당은 UAE 파병동의

27) 국방위원회,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
서,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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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국제적인 신의와 약속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안건’이라며 해당 상임위 논의나 본회

의 안건 토론도 없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킴. 이는 군대 파견에 관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국회가 스스로 포기한 것임. 즉 UAE 파병은 애초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파병이라 할 수 있음.

- UAE 파병은 헌법이 제한하고 있는 국군 해외파견의 합리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사

례로서 설사 그 동의안이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즉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

른 국회동의가 있더라도 정당성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음.

◯ 규명해야 할 의혹

- 2010년 UAE 파병은 법적 근거 없이 전투병을 비분쟁지역에 파병한 첫 번째 사례로 무분

별한 해외파병의 물꼬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음. 무엇보다 당시 UAE 핵발전소 수주의 부

대조건으로 국군부대를 파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끼워팔기 파병’이라는 오명을 남

김.

- 그러나 정부는 원전수주 계약 이면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

로 응했으며, 수주 계약 이후 UAE 와 맺은 군사비밀보호 약정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일관

하고 있음. UAE 파병이 원전 수주 대가로 인한 것이라면 핵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까지 위헌적 파병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임.

5-2 재난구조를 내세운 필리핀 파병의 문제점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따라, 태풍 ‘하이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 남부 피해지역 

일대에 국군을 파견하여 재해 복구 및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함임.”(국군부대의 필

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중 “파병목적”부분, 2013. 10. 15)

- 2013년 12월 5일 ‘국군 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은 국회 본회

의를 통과.

◯ 재해지역 군대파견의 헌법적, 법률적 근거 부족 

- 동의안 심사보고서 역시 국군부대 필리핀 파견의 주요검토사항으로  “동의안은 국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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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리핀 재해 복구의 지원을 위해 파견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5조제1항28)에 따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병의 법적 근거 문제가 

제기된다” 위헌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29) .

◯ 재해지역 지원을 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미 존재

- 또한 심사보고서는  현재 해외재난 발생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해외긴

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음.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2조)”으

로 하는 법률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제3조)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외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해외긴급

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

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 게다가 정부가 이미 필리핀 파병동의안 제출 이전에 이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9조30)에 따라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을 파견한 바 있음을 다음과 같은 표로 확인하고 있음.

28)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9) 국방위원회,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3. 12. 5.

30)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
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
송함 파견 요구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요구
3.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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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의 필리핀 태풍피해 긴급구호조치 내역】

총 지원규모

․총 2,500만불

- 긴급구호대 파견 100만불, 현물지원 100만불, 국제기구를 통한 

현금지원 300만불

- KOICA 사업형태로 향후 3년간 2,000만불 규모 무상원조 지원

긴급구호대

․총 44명

- 선발대 5명(국립의료원 1명, 119구조단 2명, KOICA 2명)

- 본대 39명(국립의료원 20명, 119구조단 14명, KOICA 2명,

외교부 3명)

국방부 지원
․군수송기 2∼3대(타클로반 체류 이재민 및 구호물자 수송)

․조종사, 정비사, 지원요원 등 46명

현지조사단
․국군부대 파병 관련 현지상황 및 지원소요 파악을 위해 선발대 

5명 등 17명 파견 (조사단 운용기간 : ‘13.11.25∼11.30)

* 자료: 외교부 제공자료 재구성

◯ 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미 존재

- 결론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적인 공병부대 500여명을 추가로 파견할 근거가 없음 

-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대규모 군 인력을 징집하는 상황에서 군 본연의 임무나 목적이 아

닌 일로 군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특히 민간 지원으로도 대체 가능한 상황에서 유엔의 요청도 없이 군대를 파견하는 비분

쟁지역에 대한 파병은 위헌.

6. PKO 파병, 레바논 파병 사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

동에 적극 참여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우

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파견연장 동의안 중 ‘파견목적’ 부분. 2010. 10. 1)

<파견경위 및 경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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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11. 국제연합, 파견 요청

2006.12.22. 파견동의안 국회 가결

2007. 7.19. 동명부대 파견

2008. 7.16.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08. 7.19.~2009. 7.18.)

2009. 7.15.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09. 7.19.~2010.12.31.)

2010.12. 8.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1. 1. 1.~2011.12.31.)

2011.12.29.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2. 1. 1.~2012.12.31.)

2012.11.22.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3. 1. 1.~2013.12.31.)

2013.7.29.~8.5. 관계부처 합동 성과평가단 파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개32)요

- 안보리 결의 제1701호(2006.8.11.)에 따라 기존 2,000명 병력을 15,000명으로 확대

- 교전중지 감시, 이스라엘 철군 감시, 레바논군 지원 임무 등

- 2013.10월 현재 37개국 총 약 10,600여명 참여 중 

1) 레바논 PKO파병의 정당성과 근거   

○ PKO 파병의 국제법적 정당성 

- 국군 동명부대의 레바논 파병은 유엔결의에 의한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의 일원으로 파견된 것으로서 기존의 다른 파병에 비

해 상대적으로 국제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파병의 근거가 된 유엔안보리 결의 1701은 1967년 이래 지속되어온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이에 대한 숱한 대이스라엘 유엔결의의 이행, 특히 불법점령지역인 ‘세바

팜스’ 반환에 대한 언급을 생략33)한 채, 헤즈볼라에게는 모든 공격행위(attacks) 중단을,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offensive) 군사행동 중단만 요구. 유엔결의안 1701호가 미국과 서

방의 시각에 편중되었다고 비판에 직면한 바 있음.

- 1701호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휴전

3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 2013. 10. 31.

32) 위와 동일

33) 1967년 유엔안보리는 세바팜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242호, 338호를 
채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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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들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었음. 미국과 영국은 이른바 

‘지속가능한 휴전’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 심지어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부시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새로운 중동을 위한 

산고’라며 두둔. 결국, 무수한 민간인인 희생된 뒤 레바논 침공 한달만에 겨우 합의된 유

엔안보리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이 이후 미국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을 정도로 

친이스라엘적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 결의안으로 귀결.

- 1701호 결의안은 헤즈볼라 등 레바논 무장세력의 정규군 편입과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

는 바,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임. 결코 ‘친헤즈볼라적’이라 할 수 없는 레바논 내각조

차 유엔안보리 결의 1559호, 1701호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반대한 바 있음.

이들에 대한 무장해제를 시도한다는 유엔평화잠정군의 임무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

-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이 PLO의 이스라엘 공격행위를 빌미로 레바논을 침공한 1978년 

3월 결의안 425호를 채택, 현재의 유엔잠정군을 파견하였으나 유엔군은 아무런 중재 혹은 

평화유지기능도 수행하지 못해왔음. 사실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에도 유엔

군은 속수무책이었음.

- 한국군이 파견한 유엔잠정군은 지난 28년간 레바논 평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 ‘형식상

의 평화유지군’인 셈임.

○ 정책 없는 파병 

- 외교통상부는 파병의 계기가 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한창이던 2006년 7월 15일 대

변인 성명에서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석방을 

촉구’한 반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희생’되는데 대해서는 ‘유감’만을 표명하

는데 그침.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는 레바논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데 동참하지 않았음. 2006

년 8월 12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회의를 열어 레바논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 이스라

엘의 인권침해 여부를 다룰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 이사회 47개 나라 중 과반이 

넘는 27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11개 나라는 반대. 2006년 신설된 인권이사회의 신임이사

국인 한국은 다른 7개 국가와 함께 기권표를 던졌음. 조사위원회는 그 후 “민간인 및 민

간 목표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이고 치명적인 공격들은 `집단적 처벌'에 해당되는 

불법”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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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는 또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사용한 집속폭탄이나 인 성분이 함유된 화학무

기, 최근 밝혀진 공습지역의 방사능 피폭 문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점령지에 매설한 

다량의 대인지뢰 문제 등과 같은 중대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다운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

- 정부는 오로지 1701호 표결에만 찬성 표결. 이후 정부는 레바논 파병의 근거로 유엔결의

안 1701호를 금과옥조처럼 제시. 1701호 결의 외 레바논-이스라엘 관련 다수의 결의안에 

대해 적절하게 소개하지 않는 등 레바논 관련 유엔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취사하고 발췌

해 적용

○ 반헤즈볼라 외교정책 vs. 친헤즈볼라 동명부대?

- 한국정부는 헤즈볼라를 ‘반미 테러단체’로 규정해왔고 레바논 PKO파병 당시에도 각종 테

러단체동향 보고서 목록에 헤즈볼라를 기재하고 있었음. 이는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을 레바논 남부의 불법 점령에서 몰아낸 ‘저항세력’이자 현 정부에 각료를 배출

한 ‘정치정당’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도 심각한 차이가 있음.

- 그런데 레바논 파병 이후 레바논 남부주둔 유엔평화유지군의 안전문제가 대두되자 외교

부는 “동명부대 주둔지역은 헤즈볼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지역으로 동명부대와는 친화

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동명부대가 파견된 이후로는 교전 등으로 인한 우리 부대의 피해

상황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34). 이는 한국정부의 대헤즈볼라 정책과 상충하는 

상황이 현지에서 연출되고 있음을 의미.

- 이와 관련, 국회는 2008년 7월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연장동의

안」을 의결하면서 국회의 권고사항을 부대의견 형식으로 의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스

라엘-헤즈볼라 간의 분쟁에 연루되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행동규정 등을 철저히 수립할 

것35)”이라는 부대의견도 존재 .

2) 레바논 PKO 파병 추진 과정 평가   

3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0. 12.

3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군부대의「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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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한 편성, 규모, 임무 

- 2006년 12월 4일 레바논 파병동의안에 대한 외교통상위 심의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자

신의 ‘해외파병업무 추진절차’조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남. ‘추진절차’에는 “실무 시

찰단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보내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는 10월 16일에서 19일까지 3박 

4일간 단 한 차례만 시찰단을 파견한 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 이 기간 동안 

외교통상부가 확보할 수 있었던 실질 조사기간은 아마도 1박2일을 넘지 않았을 것임.

- 위에서 거론한 2008년 7월의 국회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향후 국군의 파견동의안을 국

회에 제출함에 있어 국회심의일정에 임박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

록 할 것. 2. 향후 파견규모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파견부대의 규모․편성․임무 및 

소요예산 등 동의권 행사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정보를 동의안에 상세히 적시할 

것”이 포함됨.

- 그런데, 2011년 제출된 연장동의안에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36) 파견부대 규모, 파견기간, 임무, 지휘관계, 필요예산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구체적

인 파견부대의 구성, 보유 물자․장비 등은 기재하지 않고, 기재한 사항마저 너무 간단하

여 국회의 동의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2013년 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37) 역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매년 정부는 국회에 ‘파견부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보고서가 지

3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
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

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

37) 외교통일위원회,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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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 원

비 고
계 본 대 참모장교(사령부)

동의안(2007년) 367명 350명이내 8명 추가9명

1차연장(2008년) 367명 359명이내 8명 -

2차연장(2009년) 367명 359명이내 8명 -

3차연장(2010년) 369명 359명이내 10명

나치게 개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파견기간 1년 동안 해당부대의 임무

수행 성과, 예산집행 상세내역과 UN 사무국, UNFIL(레바논) 및 UNMISS(남수단)사령부,

현지 정부 및 주민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또 “2013년 12월 기준으로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이 6년 6개월이 되어, 우리나

라가 파견한 PKO 부대 중 최장기간이며, 동명부대가 파견되어 활동 중인 UNFIL이 1978

년 파견된 이래 약 33년간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지 레바논 정세가 단기간 내에 해

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동명부대의 주둔도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바, 매년 연장되는 파견기간 동안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동시에 파견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부대 주둔 장기화에 따른 향후 전략 등 새로운 관점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완곡하게 철군계획의 필요성을 시사

○ 국회 동의 없이 참모장교 등을 파견  

- 2010년 파병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는 “파견인원에 대해 정부는 국군부대의 본대만 파견

인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수차례 연장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이미 지적했듯이 

레바논에 있는 참모장교에 대해서도 파견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고 서

술  

<연도별 레바논 파견인원 현황38)>

3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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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첫째, 참모장교의 최초 파견시점이 동명부대 파견이 결정된 이

후인 2007년 1월이며, 그 이후 사령부에 참모장교가 10명이 파견된 점, 둘째, 참모장교 역

시 안보리 결의 1701호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활동이 

동명부대의 임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셋째,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도 이들

을 포함한 인원을 한국군의 파견인원으로 보고 통계자료에 발표하고 있다는 점”등을 열

거하고 있음.

- 보고서는 또한 “국군부대가 아닌 국군의 개별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국회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

발한다”고 경고하고 있음.

- 2011년 심사보고서 역시 “정부는 그동안 3차연장(2010년 제출)까지 국군부대의 파견인원

을 본대만 파견인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수차례 연장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여러 

사유를 들어 레바논에 개별파견된39) 참모장교에 대해서도 파견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었고, 이와 같이 지적한 사유를 고려하여 금번 동의안에 국군부대의 파견인

원에 UNIFIL에 파견되어 있는 참모장교를 포함시켜 ‘369명 이내’로 명기한 것은 국군부

대의 파견인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판단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로써 2011년 국회심사 이후 부대 아닌 군인 개인 파병은 헌법 60조의 국회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음.

7-1『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40)

1) 1000명 이내 PKO 파병 ‘잠정합의’ 조항의 위헌성

◯ 3권 분립 원칙 훼손

39) “※ 정부는 개인파견에 대해서, UN측의 별도 요청에 의해 파견되며, 개인파견 장교들은 우리 파견부
대와 지휘계통, 직무, 보수 관리 등이 별개로 이루어고, 파견장교 및 옵서버는 UN 사무국 소속으로 
현지 사령부 지휘하에 활동하기에 부대파견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함. 그러나,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부대는 물론 개인 1인도 
국군으로서 파견되는 것은 자명한 것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1. 12.에서 재인용 

4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2차 의견서(2009. 12.

11)를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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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대통령이 군수통제권을 가지는 반면 국회는 파병 사전 동의권을 가지도록 권력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헌법상 견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행

정부가 어떤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이를 조문화하고 있는 PKO 법안 제6조는 권력분립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정면

으로  위배되며,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있음.

◯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 일부에서 행정부가 합의가 아닌 잠정합의를 하는 것이기에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 하는 것이 마땅하

며, 이 조항이 실무적인 협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음.

-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전제로 파병지, 부대규모와 장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잠정합의’할 수 있도록 한 PKO 법안의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파병 정책결정 절차와 대

외협력 절차에서 행정부에 더 큰 재량을 부여하고 국회의 견제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

음.

◯ 1000명 이내의 PKO 파병 = 사실상 모든 PKO 파병

- 한국은 1000명 이상의 PKO를 파견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음. 따라서 1000명 이내의 파

병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유엔과 교섭을 진행해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PKO

파병에 대해 행정부 재량을 확대하고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유명무실화시키는 것을 의미.

- 또한 ‘1000명’이라는 수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함.

◯ 신속성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 책임성, 갈등해결 적합성

-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견은 사전에 해당 지역의 분쟁갈등 조정 작업이 유엔 주도로 이루

어지고, 교전 혹은 무장 갈등의 당사자들이 평화유지나 무장갈등 방지를 위한 유엔군의 

주둔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대체로 외교적 행동을 취할 충분한 논의기간

이 주어지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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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PKO 파병 사례를 보면, 해당 분쟁에 대한 이해나 정책적 노력도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서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요

청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만 보내는 일이 잦았음.

- 게다가 레바논, 수단, 아이티 등 PKO 파병의 경우 해당지역 분쟁의 원인 등에 대해 이해

가 없거나 정부 정책이 특정국가, 예컨대 미국정부의 시각에 포획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따라서 PKO 파병의 경우 오히려 정부에 사전 보고와 평가의무를 더 강력히 부과

하는 것이 더 바람직 

- 국회가 심의한 어떤 PKO 파병도 정부 의사결정 절차나 국회 동의절차가 지체되어 문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 유리한 부분 선점을 위한 신속성 요구는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

- 일부는 ‘국회의 파견동의권 문제로 인해 협의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사이 다른 회원국들이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고 난 이후에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그러나 분

쟁갈등을 중재 해결하고 분쟁 당사자간의 약속이행을 관리감독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도

적 기여 요청에 부응하는데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음

- PKO 활동을 통해 해당 분쟁지역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면 이는 

PKO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이런 목적을 위해 PKO법을 만들 이유가 없고 이 같은 사

소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약화시킬 수는 더더욱 없음.

2) 상비부대 설립의 문제점

◯ PKO 전담부대는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약화시켜

- 많은 경우 해외파병 전담부대의 신설을 군사적 팽창으로 이해됨. 한국군의 일부에도 PKO

파병을 국제평화유지나 갈등 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국방인력의 민사작전 경험 

및 훈련의 계기, 심지어 새 장비의 시험공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

-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는 파병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자세가 전혀 신뢰할만하지 않다는 것

을 잘 보여주고 있음. 정부는 군대파견이나 전담부대 신설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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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인 재건과 갈등해결에 맞는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음.

◯ PKO 전담부대가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둔갑

- PKO 법은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에서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파견지 선정, 부

대편성, 병력규모, 보유장비 등에 관해 국제연합과 잠정합의할 수 있도록 했고(제6조 3항),

신속한 파병을 위해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ㆍ운영하기로(제3조 

1항)하여 사실상 PKO법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명칭의 상시전투부대 파병법이 되고 있음 

- PKO법 제정 이후 군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상비부대만을 신설하지 않고 다국적군까지를 포

함하는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설치운용하고 있음.

3) PKO 만능론, 군사 개입 우선의 문제점

◯ 갈등예방 정책·인도 지원 우선, PKO는 중재행위의 최후수단

- 통상적으로 국제 무장갈등은 매우 긴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종종 자원의 고

갈과 배분의 형평성 문제, 구조적인 빈곤과 차별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섣부른 군사적 개입보다는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과 분쟁원인 해소에 초점을 맞

춘 외교적 인도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 ODA(공적개발원조) 공여순위와 PKO 파병규모 순위는 대체로 반비례

- 사실상 PKO 파병규모와 국가 위상이나 경제적 발전 수준과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다. PKO 공여국 순위를 보면 파키스탄이 1위이며 방글라데시, 인도, 나이지리아 

등으로 이들이 세계 경제규모 최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

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유엔 평화유지군 구성에 차지하는 것은 6%에도 미치지 못한다.

◯ R2P와 PKO 개입효과에 대한 논란

- PKO가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할 의무) 혹은 Humanitarian Intervention(인도

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강조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R2P와 PKO의 오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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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음.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바탕으로 PKO 파견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유엔 개입의 이중 잣대, 선택적 개입 등의 문제점이 국제사회 내에서 논란

이 되고 있기 때문.

- 유엔안보리가 수단 정권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 사례는 R2P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하지만, 동일한 시기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의

해 일어난 더 큰 규모의 민간인 폭격, 비인도적 행위, 살상 등과 비교되어 유엔안보리가 

편파적으로 작동한 예로도 거론되고 있음에 유념해야  

5) 소결

- 국회는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PKO 법안을 개정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기존 파병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에 기반해 국제분쟁 개입에 대한 한국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해야 함.

- 정부는 미국 등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결의만 존중하거나, 정부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편

의적으로 유엔 결의를 인용해온 관행 등 유엔에 대한 이중적 태도, 군대를 많이 빨리 보

내는 것을 국제분쟁해결 기여의 주요 지표로 삼는 군사주의적 태도를 폐기해야 함.

- 분쟁예방정책 수립, 실질적인 원조와 인도 지원 제공, 갈등당사자 중재를 위한 실질적 외

교 노력을 선행해야 함. 이를 위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군대가 아닌 민간 지원 및 구호전문요원을 육성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7-2.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국방부 훈령) 』에 관한 의견

1)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국방부 훈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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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파병"(이하 "파병"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한다.),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UN PKO"라 한다.) 및 다국적 

평화활동에 참여하는 국군부대 또는 군 요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외파병 상비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란 해외에 신속히 파견되어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국군부대로 파병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 구성된다.

5. "국제평화유지활동"이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

다.

제4조(업무절차) 파병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대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정부의 파병결정 및 국회동의,

파병준비 및 이동, 현지 임무수행, 교대 및 철수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부대단위 

해외파병 절차는 [별표1]과 같다.

2.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

원선발 및 교육, 운용 및 관리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개인단위 해외파병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2)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의 문제점

◯ 사실상 해외파병업무 활성화를 위한 훈령

- 목적에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는 있으나 불요불급한 파

병을 제한하거나 파병부대와 요원들의 해외에서의 활동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하기 위한 문제의식은 취약

◯ PKO가 주목적인 부대가 아니라 사실상 해외파병 신속대응군으로 둔갑.

-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전부개정령  1256호’는 개정의 이유로 “해외파병 상비부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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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단위 해외 파견(제4장) 개인단위 해외 파견 (제5장)

정 운용( ‘09. 12. 1 ), UN PKO 참여법 발효( ’10. 4. 26 ), 파병전담부대 창설( ’10. 7. 1 ) 등으

로 해외파병업무 추진여건이 변화”한 것을 제시하면서 

- 주요 개정내용이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관련 내용을 신규 반영( 3장)”한 것, “단계별 

업무수행절차를 부대단위 해외파병 절차( 4장)와 ‘개인단위 해외파병 절차’ ( 5장)로 구분

하여 기술”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음

- 개정 훈령은 상비부대를 UN PKO 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준비된 국군부대로 간주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 역시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포

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 해외 파병 그 자체를 헌법상 예외적인 것이 아닌 권장할만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활성화

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음.

- 이른바 해외파견 전담부대의 편성을 보면 이 부대가 최소한의 PKO를 위한 국제평화유지

활동 군과 민간전문요원의 집합이 아니라 사실상 특전사로 구성된 해외파견 신속대응군

임을 쉽게 알 수 있음.

- 제7조(편성)에 따르면 “상비부대는 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 편성되

고 ① 파병전담부대(국제평화지원단)는 특전사 예하에 1,000명 규모로 운영하며, 파병임무 

부여 시 1개월 이내 파병이 가능하도록 상시 파병준비태세를 유지, ② 예비지정부대는 

파병부대와 임무교대 또는 추가파병 소요 발생 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특전사 예하 

4개 여단에 각 1개 대대씩 1,000명 규모로 지정 운영, ③ 별도지정부대는 파병전담부대 

이외에 다양한 기능별 파병소요에 대비하여 육 해·공군에서 다양한 부대를 1,000명 규모

로 지정 운영”한다.

◯ 개인단위 군 파견은 국회동의 필요 없다는 위헌적 훈령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파병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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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단계 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 PKO센터

행정부 단계 파병 요청
-> 국방부/외교통상부 검토
-> 현지조사단 파견
->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 당정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파병요청
->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로 완료 

국회동의 단계 국회동의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결정

7-3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41)

4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2013. 12. 26)을 
요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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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4일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이하 국군해외파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음.

1) 법률안의 문제점

◯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 정당화

- 국군해외파견 법안 제1조는 해외파견활동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교류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2조에는 해외파견활동

의 범주를 ‘다국적군 참여’뿐만 아니라 ‘비분쟁지역 국방교류협력 활동’까지 대폭 확대하

여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

며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특정 국가의 요

청에 의한 다국적군 참여, 타국 군대의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위해 국군을 해외에 파

견할 헌법적 근거가 없음.

- 그럼에도 국군해외파견 법안은 해외파견활동의 범주에 ‘다국적군 파병’뿐만 아니라 ‘국방

교류협력을 위한 파병’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헌법과 국제법에서 제한하는 다양한 종류

의 국군해외 파병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있음.

- 국회는 이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른바 UN PKO 법)"을 제정 운

용해 유엔이 요청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군의 해외파견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위헌적인 UAE 파병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 고안된 법

- 국군해외파견 법안에 따르면 국방교류협력이란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을 비롯한 제반 비전투 국방교

류협력 활동”을 의미함.

-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을 명목으로 강행된 국군부대의 UAE 파견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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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함.

- 그런데 UAE 파병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UAE에게 원전수출의 대가로 제공한 일종의 

군사원조’로서, 국토방위에 헌신해야 할 국군을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로 파견했다’는 비

난에 직면해 왔음. 때문에 2010년 파병 동의안은 통과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대

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조차 질의나 토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

많은 논란 속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음.

- 더구나 2012년 UAE 파병연장 동의안 심사과정에서도 법적근거 부족으로 논란이 되었음.

이번 법안에 국군의 해외파견 근거의 하나로 ‘국방교류협력’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

항을 삽입한 의도가 UAE 파병을 둘러싼 위법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UAE 파병을 사후 정당화시켜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국군해외파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위헌적 파병을 정당화시켜주는 오

류를 범하는 꼴임. 국회는 UAE 파병의 위헌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 국군해외파견 법안을 부결, 폐기시킬 필요가 있음.

◯ ‘인도적 지원’및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의 문제점

- 국군해외파견 법안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구호’를 국방교류협력의 범주에 포함시키

고  있음. 그러나 이는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천만한 편의적 발상임.

- 재난 상황이 닥친 이웃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

한 일임. 그러나 정부는 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구호 

활동 및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는 구급대 혹은 개발구호 전문단체나 업체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음. 물론 공병부대나 의료부대가 인도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같은 비용을 들일 경우 민간구급대와 전문업체가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임.

- 군대의 본질적인 임무는 전투수행임.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보급과 복구 

임무를 병행할 뿐 복구와 재건이 주된 임무는 아님. 부득이 평화유지 임무와 인도지원 임

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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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른바 UN PKO 법)‘을 적용하면 족함.

- 게다가 흔히 군 부대의 동원은 쉽고 빠르기 때문에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파견을 상시적

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차원의 

지원이 더 적합한 경우에도 군대파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소집된 군인들을 무분별하게 해외에 파

견하기 보다는 국제개발원조 차원에서 긴급구호분야에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과 장비에 

적극 투자하여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다국적군 참여를 당연시 여기는 문제점

- 국군해외파견 법안이 다국적군 참여를 당연한 것처럼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법안은 국군의 다국적군 참여 조건으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외에도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다국적군 

참여의 길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다국적군이 국제평화유지에 실제로 기여하는지는 불명확함. 지난 10여 년간 이라

크 파병, 아프간 파병을 거치면서 미국 등 강대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점령행위에 우리 군대를 파견한 것이 국내외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어왔음. 테러와의 전쟁

이라는 명목으로 이라크/아프간에 행해진 전쟁과 점령은 이를 주도한 미국 내에서조차 

환멸 섞인 내부논란에 직면한 바 있음.

- 또한 군부대의 재건지원 역시 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음. 이라크 파병 당시 한국정부

는 이라크 재건 지원을 파병의 주목적이라 했으나, 이라크 재건 지원 예산은 자이툰 파병 

예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재건지원 예산의 절반도 사실 치안유지비용

이었음.

- 아프간의 경우 한국이 지원한 재건 비용 대부분이 파병부대 주둔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2010년 아프간 재건팀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쓰여 애초에 계획했던 재건사업

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

- 원조분야에서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로 군을 통한 분쟁해결이나 재건지원은 

고비용 저효율일 수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개발보다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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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에 따른 가시적 사업에만 치중되었음. 따라서 분쟁해결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을 

위해 군을 파견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겪일 수밖에 없음.

- 게다가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10여 년간의 다국적군 파병 관련 과연 

다국적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재건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 하나 국회에 제출한 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다양한 경로의 

다국적군 파병을 정당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서는 곤란함.

◯ 법적 근거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정당화 우려

- 이 법안은 그 동안 법률적 근거나 국회동의 없이 파견되어 논란이 되었던 군인의 개별 

파견(법안상 개별파견요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국군의 임무를 규정, 제한하는 법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군인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그동안 개별파견 

군인의 인원수가 적어 사안의 중대함이 적다는 이유로 편법적으로 국회의 검토나 동의 

없이 이뤄져 온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그 어떤 절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오히

려 경과조치로서 기존의 군인 개별 파견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에만 그치고 있음.

◯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 법안은 해외파병 시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제3조), 정부가 파병지역에 대한 조사

활동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할 의무(제5조), 매년 정기국회에 국군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

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할 의무(제11조) 등을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과거에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으로서, 해외파견 국군부대의 

실제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음.

-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용역

분석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파견부대의 활동

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밀에 부쳐 왔으며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자료나 결산자료조차 허위로 제출한 예가 적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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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병에 관한 평가, 검증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음. 많은 논란을 거듭했던 이라

크 파병도 이후에 평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라크와 아프간의 경우에는 민간인의 출입

국이 불허되어 파병활동에 대한 평가, 검증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한국군 파병을 평가하여 파병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

이 우선시되어야 함.

- 그러나 법안은 군의 이 같은 자의적인 비밀주의와 위법행위를 제어할 어떤 실질적인 조

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법안은 국군파견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을 경우 국회나 사법기관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전

혀 명시하지 않았음.

- 도리어 매우 포괄적인 불이익 금지 조항(13조)를 명시하는 등 파견의 불법 가능성이나 현

지활동에서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면책의 여지를 두고 있음.

2) 소결

-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위헌적인 

UAE 파병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을 뿐 아니라, 분쟁해결・재건 효과 등 그 효과

가 확인되지 않은 명분을 구실로 위헌적인 파병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시켜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초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특히 국방교류협력 목적의 비분쟁지

역 파병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군부대의 불필요한 파병을 부

추기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단초를 제공할 위험이 큼.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함.

- 기존 파병의 문제점을 극대화하고 이미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더욱 더 훼

손할 국군해외파견 법안을 부결시켜야 함.

- 정부와 국회가 국제사회의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군대의 해

외파견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보다 국제분쟁 각각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우리 

외교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제대로 정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동의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부터 선행해야 함.

- 정부는 분쟁 혹은 비분쟁 지역에 군대파견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해당 분쟁지역의 역

사, 분쟁유발 요인, 가장 효과적인 갈등해소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정책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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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고, 분쟁이나 재난상황의 당사자들과 만나고, 실질적인 원조와 인도 지원을 제공하

며 갈등당사자들을 중재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선행해야 함.

- 국제인도지원 및 구호전문요원을 육성하고 관련 장비를 마련해야 함. 이것이 재난지역에 

대한 군대 급파보다 국제사회에 더 긴요한 것일 수 있음.

- 기존 해외파병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와 정보공개체계부터 개선해야 함. 파견부대의 활동

과 예결산 세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

작용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

- 지난 한국정부의 파병 사례들을 볼 때 지금은 파병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아닌 해

외파병에 대한 원칙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헌법에 따라 파병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함.


